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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노플라스틱(NP)은 마이크로플라스틱(MP)에 비해 뚜렷한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별도의 관리 인식이 필요하
다. NP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문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MP를 NP와 구별하지 않고 주
로 5 mm 이하 크기의 고체 합성 고분자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 REACH 규정 개정에 따르면, MP를 
5 mm ~ 100 nm로 정의함으로써 100 nm 보다 작은 크기를 NP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NP에 대한 연구
는 종종 환경 거동 및 생물체 영향 연구에서 구형 폴리스티렌 기반 NP를 사용하는 고농도 실험 조건에 중점을 두고 수
계를 중심으로 한 실험 조사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NP 연구에서 환경 거동 특성은 NP 유형에 따라 영향의 차이를 보
여 현장 모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MP 연구와 환경 정책 모두에서 MP와는 다른 NP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
를 뒷받침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NP 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NP에 대한 기존 대응의 문제점과 정책 고려 사항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MP에 대한 국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방법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잠재적으로 NP 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국내 정책 영역에서는 EU
의 최근 규제 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NP를 포함한 MP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산업계 및 학
계의 노력을 통해 정책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나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환경 노출, 환경 거동

Abstract : Nanoplastics (NP) exhibit distinct material properties compared to microplastics (MP), necessitating their separate 
recognition. Review of research outcomes and policy documents on NP reveals that most policy frameworks predominantly define 
MPs as solid synthetic polymer materials measuring 5 mm or less, but do not distinguish them from NP. However, recent revisions 
in regulations by the EU classify NPs as particles that range in size from 1 to 1,000 nm, as confirmed by some academic studies. 
Research on NPs often relies on experimental investigations centered around water systems, with a focus on high-concentration 
experimental conditions using spherical polystyrene-based NPs in behavior and impact studies. Notably, the environment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NP show differences in influence depending on the NP type, emphasizing the need for field simulation research. 
These challenges are mirrored in Korean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redefine NP to be distinct from MP in both research and policy.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NP management globally and domestically and highlight policy considerations and 
issues in the existing response to NP. Upon comprehensive review, it becomes apparent that reach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MP faces methodological limitations, which could potentially burden efforts to precisely define NP size. Therefore, referencing the 
EU’s recent regulatory revisions is crucial in domestic policy. Specific adjustments should commence from the MP concept through 
insights from the domestic industry, guidance from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orough discussions to ensure socia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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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플라스틱(nanoplastic, NP)은 국제단위계에서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나노(nano-)’라는 접두어와 인공 합성 고분자 재
료의 범용어인 ‘플라스틱(plastic)’의 합성어이다[1]. NP는 환
경으로 배출 및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MP) 보
다 작은 크기로부터 유발되어 환경 중 MP와는 차별적인 거동 
특성과 위해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이다. 환경 중에서 
MP를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은 해양 내 잔존하는 플라스틱 폐
기물 오염 조사를 수행한 1972년의 Carpenter and Smith의 연
구이다[2]. 이들은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작은 크기로 
존재하는 플라스틱 조각을 확인하면서, 그 조각의 출처가 주변
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라고 짐작
했다. 이후 다수의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 조각이 해양 내 흔하
게 존재하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그 분포 범위가 육상 담수에
서 토양, 대기에 이르는 환경 매트릭스 전반이라는 사실이 확
인되고 있다.

환경 중 분포하는 육안 식별이 어려운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를 2004년 처음 MP로 명명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실
험분석과 연관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아직까지 MP의 크기 
범주에 대한 공식적 합의는 부재하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MP 크기의 상한선을 ‘5 mm’로 
인식하는 것이 주류이다. 화장품류 등 일부 제품군에서의 1차 
MP 사용 금지를 처음 입법 제정한 미국은 2015년 ⸢Microbeads 
Free Water Act⸥를 통해 “크기가 5 mm 미만으로, 인체 또는 
그 일부를 박리 또는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고체 플라스
틱 입자”로 MP를 정의하였다[5]. 국제 사회적 환경 이슈의 논
의를 주도하는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역시 MP
를 “5 mm 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있
다[6]. 최근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을 개
정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제외하고, 미국의 입
법 이후 1차 MP의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도 
“5 mm 보다 작은 크기”로 MP를 정의한다[7]. 이처럼 정책 현
장을 중심으로 MP의 상한 크기는 5 mm로 인식하는 것이 보
편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한 크기의 설정에 있다. 이것은 곧 NP를 
MP와 구분하는 인식을 보여주며 직간접적인 NP 개념 정의와 
연결된다. 대부분의 환경 정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의는 NP
를 포괄하여 MP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국제해양전문가
그룹(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GESAMP)은 환경 중 폐플라스틱의 
크기와 특성을 분류하면서, 해양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 다뤄줘
야 하는 플라스틱 범주로 ‘메가(mega, 1 m 보다 큰 것)’, ‘매크
로(macro, 1 m 보다 작은 것)’, ‘메조(meso, 2.5 cm 이하)’를 구
분하였고,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해양 쓰레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입자형 물질로 MP와 NP를 구분한 바 있다[3]. 
EU의 화학물질관리 실무 기관인 ECHA (European Chemical 
Agency, 이하 ECHA)는 1차 MP 규제를 위한 REACH 규정 개
정을 담은 제안서의 첫 번째 버전에서 MP를 1 nm에서 5 mm 
크기의 폴리머로 정의하였다. 해당 규제 제안서에 대한 공공의
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은 현재 수준에서 1 nm 
보다 작은 폴리머를 검출하고 정량화하는 적절한 분석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100 nm의 크기를 관리를 위한 하한 
범주로 지정할 것으로 제안하였다[8]. 또한 현재 시행 중인 EU
에서의 1차 MP 사용 제한에 대한 REACH 규정 개정에서는 이
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100 nm까지를 MP 관리 범위로 확
정하였다[9]. 이들의 정의는 NP를 별도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MP의 하한 크기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그 보다 작은 크기의 고
분자 입자로서 잠재적 NP를 설명하고 간접적으로 정의한 사
례이다. 반면, 학술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NP를 정의하고 있
다. Monikh 외 연구자들은 입자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입
자 반응성과 위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100 nm
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이를 NP 개념 정의에 반영하고 NP
를 ‘나노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10]. 
보다 앞선 연구에서는 NP는 작은 크기로 인하여 MP와는 다른 
물성을 가진 물질로 NP를 규정하고 1,000 nm 보다 작은 플라
스틱 입자로 정의한 바 있다[11,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MP와 NP의 학술논문의 발표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Figure 1).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면, 
급증하는 MP 연구에 비교하여 NP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매년 MP에 관한 결과가 수천편 이상 발표되고 있지
만, 여전히 MP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실험 분석 및 노출·
위해성 평가 방법론, 거동 및 생태·인체·환경 매체에서의 영향
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규명하는 과학적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MP에 대한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NP를 

Figure 1.  Annual publications relative to nanoplastic or microplastic 
during 2014 ~ 2023 from the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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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이해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환경 중 분포하는 MP는 최종 산물이 아니며 , 미세화

(fragmentation)를 통해 그 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로 분해될 가
능성이 높다. 나노 크기의 입는 동일한 조성으로 구성된 마이
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벌크(bulk)형 물질과는 다른 물리적·화
학적 특성을 보인다[13]. 그렇기 때문에 나노 크기의 플라스
틱 입자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영향을 규명하고 영향
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MP와는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NP를 연
구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MP와 
NP를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14], MP 연구 맥락에서 NP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P와 관련하여 개념 정의에서부터 환경 중 거
동과 영향 등을 다루는 주요 학술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NP에 
관련된 한계점을 정리한다. 또한, NP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을 통해 관리 실태 파악을 통하여 NP에 대한 현재 수준에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되짚어 
보았다.

2. 나노플라스틱의 거동과 영향

2.1 나노플라스틱의 수계내 거동
분산계에 분포하는 물질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운동을 하

지만, 입자는 그 크기가 감소할수록 브라운 운동과 콜로이드 
운동으로 전환된다[15]. 환경 중 분포하는 NP는 다른 입자 또
는 분자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NP에 다른 물질이 흡착
되어 그 크기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 원래대로 중력에 의한 운
동을 한다. 크기 상태 변화에 따른 운동 변화와 콜로이드 안정
성이 거동 특성에 대한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15]. NP의 거
동을 다루는 연구는 모사된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
가 대부분이며 연구의 상당수가 수계 시스템, 그 중에서도 해
양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연구에서 토양 내 거동에 대한 연구
가 시도되었으며 대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15,16].

NP와 관련하여 환경 중 거동은 수환경 특히 해양을 대상으
로 한 모델링과 실험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기와 토양에 비하
여 환경 중 노출 경로와 역학적 움직임의 특성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연구 사례를 종합해 볼 때, NP의 수환경 중 거
동은 흡수·흡착(sorption)과 응집(aggregation), 노화(aging)와 
분해(degradation), 이동(migration)과 침전(deposition)을 구분
하여 설명할 수 있다[16].

표면 특성은 NP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호 작용을 지
배하며 NP의 환경 내 거동을 결정한다[15,16]. 특히 표면 특성
은 주변 매트릭스 내 존재하는 물질들과 환경 조건에 따라 흡
수·흡착 및 응집과 같은 입자와 물질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응집은 플라스틱 입자의 겉보기 크기를 변화시켜 

이동성, 생체이용률 및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 
수계 시스템에서 NP의 응집은 pH, 전해질 농도, 염도의 영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16]. Lins 외 연구진은 NP 거동은 본
질적으로 환경 내 질량 농도와 연관이 있으며, 입자 농도가 증
가할수록 입자 간 충돌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입자 농도의 증가는 주로 이종응집으로 이어진다[18]. 응집 후 
플라스틱 응집체는 해수로 인하여 해안 퇴적물 또는 부유 자연 
콜로이드 및 콜로이드 응집체와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플
라스틱 입자는 실리카 입자와 상호 작용하여 더 큰 이종응집체
가 형성될 수도 있다[17]. 입자의 응집 역학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입자-입자 부착 효율과 임계 응고 농도가 고려되기
도 한다[17]. 임계농도에 대한 매개변수는 콜로이드 안전성에 
관한 상호작용으로 제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담수에
서의 응집 역학을 살펴본 일부 연구는 해양과 달리 육상의 담
수는 임계응고농도가 이온강도 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며,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담수 환경에서는 동종응집의 가능성은 
낮다는 추정도 있다[19,20]. 한편, NP를 포함한 NP에 유기화합
물질이나 중금속 등의 흡착이나 흡수는 표면의 주름이나 기공
과 작용기(-OH, -COO, -NH2 그룹 등), 이온, 면적 등과 같은 표
면 특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NP나 MP에서의 중금속 흡
착은 일련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
된다[21]. NP는 MP 보다 유기화합물을 흡착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18]. 동일한 질량 농도 조건에서 모델링한 결
과에 따르면, 10 nm NP가 200 nm MP 보다 9 ~ 30배 더 많이 
유기화합물을 흡착하여 운반하는 것을 관찰되는데, 이는 NP의 
넓은 비표면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8].

수계에서 NP의 침전은 콜로이드 특성, 브라운 운동 및 부력
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응집으로 인한 콜로이드 불안
정성은 NP의 이동 속도를 감속시키면서 유효 침전율을 증가
시킨다[16]. NP 자체의 크기 역시 침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
교적 입자의 크기가 큰 NP는 질량 농도나 염도의 영향과는 무
관하게 침전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18]. 염도와 관계없
이 한번 침전된 NP 입자는 이종응집을 우세하게 보이며, 담수
에서 모델링된 NP에서 이종응집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데, 이
종응집은 침전을 위한 사전 매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18].

NP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노 크기로 만들어진 1차 
NP가 사용 과정에서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기도 하며, 플라스
틱 폐기물 또는 MP로부터 미세화되어 2차 NP로 배출된다. 미
세화는 노화와 분해를 원인으로 하는 2차 NP의 생성 과정으
로, MP는 다양한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 미세화 과정을 거
칠 수 있으며, 1차 NP의 미세화를 통해서도 더 작은 NP가 생
성될 수 있다[22]. 분해는 폴리머 내 탄소-탄소 백본 사슬이 절
단되는 것으로, UV 방사선과 산소 등의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
에 의한 생분해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발생된다[20,21]. 비생
물적 분해는 광산화 분해, 열 및 오존에 의한 분해, 기계적 화
학적 분해 및 촉매 분해에 이어 생분해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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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25]. 수생 환경에서 MP나 NP의 노화는 광산화, 기
계적 스트레스, 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및 생분해 
등이 원인으로[21], 광산화의 경우 표면의 광흡수 작용으로 에
너지가 흡수되어 자유라디컬이 생성될 때 구조적 산화로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21,23]. 광반응에 의한 노화의 일반적 과정
은 자유라디컬의 반응을 수반하는 것으로, 표면 특성의 변형, 
플라스틱의 화학구조상 사슬 분해, 거칠어진 표면의 균열에 따
른 표면의 전하, 친수성 및 극성을 포함한 고분자 화학 구조 변
경이 일련의 과정으로 추정된다[23]. 물리적 외압은 NP와 MP
의 잔류 응력을 중첩시켜 노후화를 유발하고, AOP는 표면을 
산화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21].

이상의 수계 거동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NP 
거동에 관한 연구는 MP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을 다루며, 최근의 연구에서 NP 거동을 다루는 주요 연
구들은 실험 분석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플라스틱 농도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환경 중 거동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한계
가 있다. 환경 중 플라스틱 입자는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지만, 
응집체에 대한 크기의 역할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고, 서로 다
른 입자 조성은 서로 다른 Hamaker 상수를 갖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나노 입자에서 얻은 결론이 반드시 플라스틱 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NP 거동 특성을 보다 명확
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 연구가 필요하다[17].

2.2 나노플라스틱의 토양내 거동
토양으로 MP와 NP의 유입은 대기로부터의 침전물, 폐수 등

의 유출수, 버려진 플라스틱 등이며[24-26], 특히 농업 활동은 
생분해성 멀칭 비닐의 이용, 바이오 고형물, 재활용 퇴비 및 폴
리머 코팅된 비료와 살충제 등을 토양으로 유입시키는 대표적
인 발생원으로 손꼽히고 있다[27-30]. 다른 환경 매트릭스와 
달리 토양은 다양한 크기와 성질을 가진 토양 입자가 분포하
고 다공성, 다양한 유기물 함량, pH, 침투 용량 및 수분함유율 
등의 변이가 존재하는 매트릭스인 데다가, 수계나 대기와 달
리 인간을 포함한 생물군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MP 보다 NP의 이동성이 더욱 높고 
그로 인한 영향이 발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27].

토양에 잔존하는 NP는 지하수로 전이 가능성이 크며[24], 
지하수로 이동한 경우 유기물이나 산화철, 점토질 등과 같은 
자연 기반의 토양 입자에 부착된 NP 보다 이동성이 높아 지하
수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NP는 평균적인 
토양 입자 크기보다도 작으므로 식물 뿌리를 통합 흡착의 가
능성이 크고 먹이사슬의 상위 계층까지 이동하면서[29],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27]. NP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농업
용 덮기 필름을 기반으로 한 토양에서의 NP 응집과 이동 특성
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50 nm NP가 크기 감소 또는 자가응집 
및 토양 내 질석과 같은 다른 물질과의 응집 없이 물에 분산된 

상태로 남아 있지만, 300 ~ 1,000 nm의 NP는 자가응집체 및 
이종응집체를 형성하고, 질석과 같은 토양 성분에 상당히 잘 
붙어있음이 확인되었다[30]. 이는 작은 크기의 NP일수록 물
에 분산된 상태로 남아 지하수를 거쳐 수계로의 전이 가능성
이 크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지하수 및 수계 전반
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의 추정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양 내 NP의 거동을 다루는 연구 대부분은 주로 농
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MP 연구에서 얻은 논의를 기반으로 하
며 NP에 초점을 맞춘 현장 기반의 연구 사례는 부족하다. 특히 
지하수와 연계한 거동 연구는 더욱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관
한 연구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2.3 나노플라스틱의 대기 중 거동
현재의 분리 및 분석 기술의 한계로 인해 다른 환경 매질보

다 대기 중 NP의 존재를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
다[16]. MP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대기를 통한 MP의 확
산 가능성이 추정되기는 했지만, 특정 지역 내 존재하는 NP가 
대기 이동에 의한 것인지, 현장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론적 근거는 아직 없다.

지금까지 대기를 대상으로 한 MP 연구 대부분은 실내 먼지
나[31], 실외 공기질[32], 대기 중 낙진 샘플[33,34] 등을 대상
으로 하거나 도로변 먼지 샘플에서의 고분자 입자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35-42], 확인된 고분자 입자의 발생원이나 
노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16]. 현재 수준
에서 논의되는 대기 중 거동은 대기 과학과 물질 이론에 근거
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론한 결과일 뿐이며, 향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사례의 축적이 절실하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NP의 환경 중 거동은 다음의 Figure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4 나노플라스틱의 환경 영향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1960년대부터 해양 오

염 문제의 맥락에서 고려됐고, 1970 ~ 2000년대의 연구를 통
하여 해양 생물에서 얽힘, 섭취 등으로 인한 생태학적 영향이 
수많은 문헌과 보도 자료를 통하여 보고되었다. MP 연구의 증
가는 해양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등 생물체에서의 플라스틱 
입자 섭취와 흡입에 관한 상당한 연구 사례의 축적으로 이어
졌고, NP 연구로 확장되어 논의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주로 
폴리스티렌 입자를 활용한 노출 연구를 통해 해양 어류종을 
포함하여 갑각류, 연체동물, 동물성 및 식물성 플랑크톤등의 
생체 내 NP의 영향을 추정하는 연구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먹이사슬망에서 MP를 포함한 NP의 생
체 축적(bioaccumulation)과 생물 농축(biomagnification) 등이 
예상된다[43]. 또한, NP를 포함한 MP의 분포 대상으로 인체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체에 MP 및 NP가 유입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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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경로로 흡입(inhalation), 섭취(ingestion), 피부접촉(dermal 
contact) 등이 거론되고 있다[44-46].

생체를 대상으로 한 노출 연구를 통해, NP가 생체 내 염증 
작용, 산화 스트레스, 성장 억제 등의 생체 영향과 독성을 야
기할 수 있다는 추정이 있지만, 환경 농도가 고려되지 않고 고
농도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의이고, 주로 MP를 대상으
로 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NP로 인한 영향으로 단정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NP
가 MP에 비하여 지질 이중층에 대한 더 높은 친화력으로 세포
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을 고려할 때[22], 
NP를 대상으로 한 생체 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
다. NP 영향에 관련된 연구 중 추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
로는 보고된 연구의 대부분이 폴리스티렌 나노입자 모델을 사
용한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주로 해양을 대상으로 한 결
과만을 다룬다는 점인데[45], 이는 방법론적 발전을 전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 사례가 축적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 나노플라스틱의 관리 실태

4.1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현황
NP는 나노 크기의 물질이 환경과 생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성 문제와 큰 차이가 없어서, 물질의 크기 문제에 한정해서 볼 
때는 나노물질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NP는 MP의 하위 범
주에 포함되는 고분자 물질이자 작은 크기의 입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NP의 정책적 관리는 MP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1차 
MP에 대한 관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군인 발생원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 위주로 설
계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ECHA가 제안한 REACH 
지침 개정으로, 이 규정은 2023년 9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의하여 공식 발효되었다. 
EC는 REACH 규정 내 사용 제한 물질 목록(Annex XVIII)에 1
차 MP인 ‘합성 고분자 MP’를 포함하고, 특정 제품군에서의 사
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EU 시장 내 MP의 퇴출(Phase-
out)을 유도하려고 한다[9]. 이 규정은 2018년 기초 조사 연구
를 포함하여 약 5년여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REACH 규정 Annex XVIII 제1항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제
품에 사용되는 MP란, “해당 입자의 중량 중 최소 1%에 해당
되는 입자가 연속적인 표면 코팅을 형성하는 폴리머로, 그 크
기가 5 mm 이하인 입자형 물질 또는 길이가 15 mm 이하이면
서 길이 대 직경 비율이 3보다 큰 섬유형 물질”로 정의된다. 규
정에서 정의한 폴리머 입자의 구체적 식별에 대하여, 입자형
은(치수가 5 mm 이하인 경우) 모든 치수에 대해 0.1 nm 이상
을, 섬유형은(길이가 15 mm 이하이고 길이 대 직경비가 3보
다 큰 MP) 모든 치수에 대해 0.3 nm 이상을 규제 범위로 한정
하고 있다[9]. 즉, EU에서 관리하는 MP는 입자형을 기준으로, 
100 nm ~ 5 mm 크기의 폴리머를 의미하며, NP는 100 nm 보
다 작은 입자로 간주된다[9]. 크기 단위만을 고려해서 볼 때, 
EU는 나노 크기를 가진 폴리머 즉 NP 중 일부를 MP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의 

Figure 2. Nanoplastics generation and exposure pathways in the environmen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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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triction lists by the EU REACH Annex XVIII of primary microplastics
Categories Product groups In force

Encapsulation Encapsulation of fragrances Oct. 2029

Cosmetic
products

Rinse-off products as defined in point (1)(a) of the Preamble to Annexes II to VI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unless such products are covered by point (a) of this paragraph or contain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for use as an abrasive, i.e. namely to exfoliate, polish or clean 
(“microbeads”)

Oct. 2027

Lip products as defined in point (1)(e) of the Preamble to Annexes II to VI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nail products as defined in point (1)(g) of the Preamble to Annexes II to VI to 
that Regulation, and make-up products within the scope of that Regulation, unless such products 
are covered by points (a) or (b) of this paragraph or contain microbeads

Oct. 2035

Leave-on products, as defined in point (1)(b) of the Preamble to Annexes II to VI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unless such products are covered by points (a) or (c) of this paragraph

Oct. 2029

Detergents
Detergents, as defined in Article 2(1) of Regulation (EC) No 648/2004, waxes, polishes and air care 
products, unless those products are covered by point (a) of this paragraph or contain microbeads

Oct. 2028

Devices
Devices,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less those devices contain microbeads

Oct. 2029

Agriculture
products

Fertilising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point (1), of Regulation (EU) 2019/1009, which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at Regulation

Oct. 2028

Plant protection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1) of Regulation (EC) No 11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seeds treated with those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3(1), point (a), of Regulation (EU) No 52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ct. 2031

Products for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uses not covered by points (g) or (h) Oct. 2028
Granular

infill
Granular infill for use on synthetic sports surfaces Oct. 2031

Table 2. Korea՚s regulations on product management restrict the use of p rimary microplastics

Categories Cosmetics
Personal Care &

Sanitary Product1) Detergent3)

Target items Cosmetics Quasi-drugs2) Daily use consumer chemical product

Parent law Cosmetics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Administrative
agenc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Environment

Subordinate
legislation

Regulations on safety standards 
for cosmetics

Regulations on Approval∙
Notification∙Evaluation of 
Quasi-Drug Products

Designation Of, And Safety And Labeling 
Standards For,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Regulated
entities/subject

Products which can be washed 
off with water are among the 
cosmetics used for cleansing 
and exfoliation purposes.

Sanitary aids (gargle, 
toothpaste, and teeth 
whitening)

Detergent product group (Cleaners, remover), 
Laundry product group (Laundry detergents, 
Bleaching agents, Fabric softeners)

MP definition
Microplastics are defined as solid plastic under 5 mm, 
contained in rinse-off, scrub, and other products

Solid plastics in the size of 5 mm or less that 
are used for cleaning, polishing, and peeling 
on purpose and are not soluble in water

Enforcement Jul. 2017 Jul. 2017 Jan. 2022
1)According to international scholarly literature and legislation, personal care and sanitary product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personal care or hygiene products.
2)In Korea, toothpaste, mouthwash, and teeth whitening products are managed as non-pharmaceuticals.
3)Non-medical cleansing agents in Korea are classified as “daily use consumer chemical products,” while dishwasher cleansing agents 
are classified as hygiene products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solid soap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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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측정법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선택적인 정의이자 관리 
범주를 선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REACH에 따라 MP의 사
용이 제한될 발생원은 크게 6개 제품 범위로 Table 1과 같은 
일정에 따라 5 mm ~ 100 nm 크기의 인공합성 고분자 사용이 
단계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9].

REACH 규정에서는 사용 제한 정책 외에도 라벨링이나 보
고 등에 관한 부수적인 정책 옵션을 부여하여 MP를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사용 제한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고분자 물질
에 대해서는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사용과 폐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라벨링 의무 규정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사
용하기 위한 고분자 입자는 사용 및 폐기 지침과 함께 사용된 
고분자 양을 표식하는 라벨링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12년간
의 유예기간을 둔 후 사용이 금지되는 립제품, 손톱관리제품, 
메이크업제품 등은 규제 시행 8년이 되는 시점부터 제품 외관
에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표시하고 있음’을 표식한 라벨
링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9].

우리나라 역시 특정 발생원을 대상으로 1차 MP 사용을 금
지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Table 2와 같이 3
개 제품에서 1차 MP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47-49]. 가장 먼
저 사용이 금지된 제품군은 화장품류이다. 2015년부터 식품의
약품안전처는『화장품안전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정, 
각질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류 일부에
서 5 mm 보다 작은 고체형 플라스틱 입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을 하였고, 해당 규정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47].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류와 동일한 개념으
로 MP를 정의하며, 2017년『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
정』개정을 통해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등 의약외품 
일부에서의 MP 사용을 금지하였다[48].

국내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2020년『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개정하여 세정제 및 

세탁세제 중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세척제 5
종의 제품군에서 ‘5 mm 이하 고체형 MP’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49]. 2021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대체물질 개발에 어려
움이 있다고 알려진 향기캡슐은 제외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EU REACH 규정 개정에 따라 2029년부터는 EU 시장 내 진입
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책에서도 EU REACH 규
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2 2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현황
의도적으로 MP 및 NP를 사용하는 1차 발생원의 경우, 제품

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정책이 시행되지만, 2차 미
세플라스틱의 경우 발생원을 특정해서 한정하기에는 관리해
야 하는 제품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주로 플라스틱과 폐플
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정책 차원에서 그 사용량 감축을 유도
하기 위한 간접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EU는 Table 3
과 같이 2018년부터 선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전략에 따라 2차 
MP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간접적인 정책이 시행 중이며[50], 
최근에는 2차 MP를 배출하는 대표 배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U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2차 MP 
배출원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51], 펠릿 손실 저감을 
위한 규제제안서를 발표하였고[52], 현재는 이에 대한 공공의
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배출 기준이 설정된 것
은 아니지만, 유로7에 의한 타이어 마모율 관리 방안 역시 대
표 배출원에 대한 2차 MP 관리 정책을 마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53].

2차 MP에 대한 국내 정책은 플라스틱 감축과 폐플라스틱의 
자원순환 개선을 위한 정책 등 간접적인 MP 관리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국내 MP 관리는 육상환경 중 폐플라스틱 및 자원
순환 정책과 국가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환경부가, 해양환경 
중 분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상황

Table 3. Key policies implemented by the European Union to manage secondary MPs
Plastic & Plastic waste Secondary MP Sources

■  Setting the goals to reduce microplastic releases by 30% by 2030
●  reducing plastic pollution (as these degrade into microplastics)
●  restricting the use of intentionally added microplastics to 

products
● reducing unintentional microplastic releases

■  The Plastic Bags Directive (Directive (EU) 2015/720):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specific Guidelines for reporting. requires 
Member States to take measures, such as national reduction targets 
and/or economic instruments (e.g. fees, taxes) and marketing 
restrictions (bans)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By end of 2024, EU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s are established for all packaging. The 
Directive also sets the following specific targets for recycling.

ex)The plastic recycling rate aims to reach 50% by 2025 and 55% 
by 2030.

■  Single use plastics & fishing gear: implementation of 
new EU-wide rules to target the 10 single-use plastic 
products most often found on Europe’s beaches and 
seas, as well as lost and abandoned fishing gear.

■  Initiatives of unintentionally released microplastics: 
Driving initiatives to address the problem of 
microplastics being unintentionally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Currently working on a committee with 
the goal of a policy proposal in 2024.

■  Plastic pellet: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eventing 
pellet losses to reduce microplastic pollution

■  Euro 7 Standard proposal: Proposed new standard 
to regulate the smallest of ultrafine particles (down 
to 10 nanometres), particles from brakes and battery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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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간적으로 이원화된 정책 특성을 보이며, Table 4와 같
은 법률 체계와 행정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육상환경에 대한 폐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은 환경부
가 주도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리는 이중 및 과
대포장 제한을 위한 각종 정책 가이드라인 제정, 비닐봉투 규
격 및 재질 표준화 작업 등 포장재에 대한 관리 정책과 투명페
트병 생산 의무화, 다회용 배달용기에 대한 회수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시범 시행 등이 있다. 
자원순환 정책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단계적 확장, 제
품과 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 수립, 재활용 관련 평가제
도 재정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
다. 육상 정책은 EU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추세, 즉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플라스틱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높이려는 국제 
정세와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해양 공간을 대상으로 한 해양
수산부의 정책은 폐어구와 폐부표에 대한 정책과 해양 모니터
링 정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의 사용량이 많은 폐부표와 관
련한 친환경 부표 교체보급 사업부터 폐어구와 폐부표에 대한 
전자실명제 확대 시행과 수거 사업 시행 등은 폐어구를 대상
으로 한 정책 확장 사례이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의 일
환으로 진행 중인 50개 해안 지역내 MP 오염도 현황 조사는 
해안 지역에 한정한 조사라는 점에서 아직 한계가 있지만 국
가차원에서 MP 관련 기초 현황 정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이라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특정 배출원을 대상
으로 하는 MP 배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설계된 사례가 
없으며, 1차 MP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MP 및 
NP의 관리를 고려하는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4.3 나노플라스틱 관리의 문제점
이상의 NP 선행연구의 리뷰를 통해 확인된 NP 관련 현황

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정책 현장에서 NP
를 MP와 차별성 없이 인식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MP 보다 모
호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NP는 MP와 마찬가지로 개
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크기 범주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

고, 제조된 나노물질을 포함해서 정의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
간 견해의 차이가 있어 용어 정의와 개념 인식이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은 학술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 NP
를 MP와 구분하지 않고 정의함으로써 나노 크기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가 간과된 경향이 있다. NP를 비롯한 나노 크
기의 물질은 작은 크기, 표면 특성, 형태, 분산 및 응집 안전성, 
원소 조성과 결정 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물질 특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크기의 영향을 받
는 물질 특성으로는 촉매 활성도 증가, 용해도 향상, 광학적 특
성, 흡착/응집 등과 같은 역학적 움직임 등이 있다. MP와 비교
할 때 작은 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 둘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입법 규제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식인, NP를 구분하지 않고 MP를 5 mm 보다 
작은 크기로 정의하는 개념 정의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둘째, 
NP 연구 역시 MP와 마찬가지로 수계를 중심으로 한 실험 조
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NP 연구는 MP 보다 미미
하며, NP 거동과 영향에 관한 특성은 MP 연구를 기반으로 하
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NP 연구가 다소 진전되고 있지만, 연
구 대부분이 자연을 모사한 실험실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영향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환경 
현장에서의 MP 및 NP 농도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
농도의 NP를 이용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어서 연구를 통해 확
인된 독성 등의 영향에 대하여 단정적인 기술을 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즉, 현장 농도를 고려한 실험 연구 결과의 도출이 필
요하다. 또한, 화학적 조성을 포함하여 표면 형태에 대하여 현
장 중 분포하는 NP 입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거동과 영향에 관한 NP 연구에서 구체형의 폴리스
티렌 입자를 이용하고 있다. 환경 중 거동 특성에 관여되는 여
러 요인 중에는 NP의 형태에 따른 영향의 차이도 확인되고 있
는 만큼 현장 모사를 높이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EC
는 가장 최근의 다면적 정책 설계와 제안, 하위 정책 시행 등의 
행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NP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

Table 4. The management system for secondary microplastics in Korea
Oversight Region Secondary Microplasics from terrestrial sources Secondary Microplastics from Marine Sources
Overseen Ministry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ational Laws
●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
●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  Management Act on Marine Debris and Pollutants

National
Strategies and
Action Plans

●  National Comprehensive Plan for the 
Management of Recycling Waste

●  Plan to Reduce Plastic Waste in Household 
Waste (2020.12)

●  K-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 Plan 
(2021.12.30)

●  Life-cycle plastic-free strategy (2022.10.20)

●  The Framework on Marine Debris Management 
(2021 ~ 2023)

●  The Master Plan for Ocean and Fisheries 
Development (2021 ~ 2030)

●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on Marine 
Litter Reduction (2019)

●  The First Master Plan on Marine Spatial 
Management (2019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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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EC는 나노물질에 대한 재정의 작업과 REACH 규
정 개정을 통하여 100 nm 이상의 NP를 특정 제품군에서 사용
을 제한한다거나, NP가 사용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라벨
링 의무 정책 등을 시행하여 NP를 합리적이고 실용적 수준에
서 관리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
를 비롯하여 환경부서,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EU에서 추진하
는 플라스틱 입자에 대한 정책들이 나노 크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EU는 NP를 MP와는 다르게 
관리할 필요성을 인지한 듯이, MP 개념 정의에 있어 하한 크
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MP 문제와 별개로 NP를 식별하
려는 노력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EU의 역동적인 정책 추
진 행보를 참고할 때 향후 NP 관리를 위한 정책의 외연 확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대외적으로 UNEP
를 통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2023년 6월 국내에서는 MP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다. 대외적 동향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사례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입법 발의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의 검
토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여전히 
5 mm 보다 작은 크기를 규제 대상으로 고려함으로써 MP 관
리 문제를 단순화하고 NP에 대한 위해성 관리 수준의 차별성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NP 관련 국내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국내 정책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1차 MP를 규제하는 규정에서는 크기 정의에 대하여 
‘5 mm 이하’ 의 크기를 기술하고 있다. NP가 MP와 환경으로
의 배출 이후 거동과 노출에 따른 영향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논의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만큼 NP와 MP를 차별적
으로 인식하는 신호로서 MP 규제 대상 범주에 대한 기존 개념
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적 한계, 국제적 
합의 수준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을 결정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
할 때, 정책 현장에서 NP 크기를 특정하여 정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개정을 마쳐 시행
하고 있는 EU의 REACH 규정에 따른 관리 대상 고분자 입자 
크기 범주를 참고할 수 있다. EU는 1차 MP 사용제한을 위한 
REACH 규정에서 5 mm 이하의 인공합성 고분자 물질 중, 입
자형 고분자 물질의 경우 100 nm까지, 섬유형의 경우 300 nm
까지를 세부 규정에서 제시한 제품군에서 사용을 금지할 것
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NP를 관리 범주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자 크기의 
100 nm를 나노 물질로 보는 EU의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
책 현장에서 MP와 NP를 분명히 구분하려는 첫 사례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 또한 REACH 규정에서의 개념 정의는 의도적 사
용에 대한 통제를 통해 환경으로의 배출과 노출을 저감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제조된 NP를 관리 범주로 포함시켰다
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것은 Monikh 외 연구진들이 NP가 

화학물질과 나노 물질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므로 기존 규정에
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의도적으로 생산
된 NP는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원이지만 현재 수준의 정책 프
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통제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한 맥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EU는 
규제 대상 범주에 대한 단위를 표기하는데 있어 nm로 기술하
고 있다. 직관적으로 MP와 식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NP를 지
시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nm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 MP를 포함하여 NP 개념에 대한 재정의 작업은 향후 점진
적으로 확대될 유럽 시장에서 특정 제품군에 대한 1차 MP의 
사용제한 정책 시행에 대응하는 국가적 조치와 연계하여 진행
될 필요가 있다. MP와 NP를 구분하는 크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EU의 선행 사례를 따를 것인지, 국내 사
정에 맞게 NP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설정한 것인
지 등)는 국내 산업계 및 학술계의 조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며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과정을 거쳐 확립되는 NP 개념은 화평법을 기반으로 하
고 있는 나노물질 및 고분자 물질에 대한 국내 화학물질 정책
에도 통일성 있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NP 및 MP에 관련된 기존 연구 및 정책에 관한 검토결과를 
정리하자면, 과학 및 규제 영역 모두에서 주의가 필요한 몇 가
지 중요한 문제를 강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 프레임워
크에서 NP와 MP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부족하다. NP 정의는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종종 MP의 정의와 중복되고 있다. NP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크기(일반적으로 5 mm 
이하)만을 기준으로 MP를 정의하는 현재 추세는 나노물질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NP 연구에서 주로 수환
경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존하고 대부분이 MP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연구적 성장에도 불
구하고 NP 연구 대부분은 여전히 실험실 기반의 연구가 대부
분인 상황으로, 환경 농도 및 분포 패턴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폴리스티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입
자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실제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NP 입자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과 화학적 조성, 표면 형태 등 NP
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장 지향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에 다음과 같은 NP에 관한 연구 및 환경 정책을 제안하
고자 한다.

(1) 크기 정의 재평가 : MP와 비교하여 NP의 뚜렷한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크기 정의를 재검토하
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대 100 nm의 입자를 NP로 간주하는 
EU의 REACH 규정을 참고하여 NP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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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개발되어야 한다.
(2) 현실적인 연구 접근 방식 강화 : NP에 대한 향후 연구에

서는 실제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실험 설계를 우선
시하고 NP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 환경 중 NP 농도를 반영한 NP 크기, 표
면 특성 및 화학 조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3) 학제간 협력 촉진 : 정책 입안자, 과학자, 산업계 이해관
계자는 과학 연구와 정책 개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
력적인 노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학제간 협력체를 구축하면 
NP 관련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촉진하고 효과적
인 규정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중의 인식 제고 : 잠재적인 환경 및 건강 영향과 함께 
NP와 MP의 차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
이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제품에서 사용된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5) 정기적인 정책 검토 : 과학적 이해와 기술 발전의 역동적
인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 정책은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
를 거쳐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 정책을 유연하
게 적용하면 규제의 효과성과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NP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면 과학적 발전, 
규제 개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NP 크기 분류와 개념 재정의, 연구 방법론 
개선, 개념 및 방법론적 국제 표준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업 활성화, 대중 인식 제고, 적용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유
지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실현될 때 NP로 인한 
잠재적 위험완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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